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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 -

인천광역시서구

수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하
(경유)
제목 2023년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
1.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
2.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 『폐기물관리법』 제15조

제3항에 의거하여 재활용폐기물 위·수탁 계약사항, 처리실적 및 처리방법을 
매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에따라 재활용폐기물 배출신고 제도를 안내드리니,

3. 붙임의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순환자원정보센터(www.re.or.kr)을 통한 전자신고
(매월 15일까지 전월실적 신고) 및 기존 실적 제출여부(누락 등)에 대하여 모니터링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>

‣ (신고대상)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(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)

‣ (신고품목)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(11종) 

‣ (신고사항) 

  - 계약사항: 재활용품 매각(수거) 계약 변경·해지 등 수시 신고(최초 및 변경사항 발생 시)

  - 처리실적: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중량(월별 신고)

  - 처리방법: 민간수거업체 재활용폐기물의 품목별 처리방법(월별 신고)

‣ (신고방법) 

  - 순환자원정보센터(www.re.or.kr)→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→ 배출자(공동주택)- 

    ① 계약정보 신고, ②  처리실적 신고(월), ③  처리방법 신고(월)

  - 수거업체 실적입력 시 제출여부를 공동주택에서 매월 모니터링

  ※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

에 따라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붙임 1.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문 1부.
     2.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매뉴얼(공동주택용) 1부.  끝.

http://www.re.or.kr
http://www.re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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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주무관 재활용팀장 자원순환과장 전결 2024. 1. 2.
고민주 이명희 박성현

협조자
시행 자원순환과-73 접수
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, (심곡동) / www.seo.incheon.kr

전화번호 032-560-1936 팩스번호 032-560-2760 / ksgmhj33@korea.kr / 대국민 공개
-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,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-


